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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현행
	개정(안)
	비고

	제7조(임용절차) 연구계약직 임용시 연구책임자는 학과주임교수, 부속기관장 또는 부설연구소장 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	제7조(임용절차) 연구계약직 임용시 연구책임자는 학과장, 부속기관장 또는 부설연구소장 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: 2026.3.1.)

	학과장들의 대외활동 시 효율성, 편의성 증진



